
 

폐식도외과 우수해외 논문상 수상 규정 
 

제 1 장 총 칙 

 

제 1 조 (목적) 

본 규정은 ‘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’가 (일반흉부수술우수 학술지 논문) 연구 및 학술 

활동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술상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 

 

제 2 조 (상의 명칭) 

본 상의 명칭은 ‘폐식도외과 우수해외 논문상’ 이라고 칭한다. 

 

제 3 조 (상의 성격) 

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에 대해 전년도 국외학술지에  

게재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선정된 우수한 논문의 저자에 대해 수상한다.  

 

제 4 조 (수상 인원) 

매년 명을 수상함을 원칙으로 한다. 

 

제 2 장 수상자 자격 및 조건 

 

제 5 조 (수상자 자격) 

1.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회원으로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정회원 및 평생회원

으로 수상 자격을 제한한다.  

2. 논문의 제1저자가 수상함을 원칙으로 하며, 제1저자가 10년 내에 수상한 경우에

는 책임저자가 수상한다. (제1저자와 책임저자가 모두 10년내 중복 수상한 경우에

는 차점 논문을 수상 논문으로 한다.) 

 

제 6 조 (수상 대상 선정) 

1.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회원 중 전년도 1월호부터 12월호까지 일반흉부수술

분야 우수 학술지 발표 논문을 대상으로 하여 매년 흉부외과가 개설된 병원의 과

장이 추천한 회원으로 한다. 우수 학술지 심사 평가는 SCI(E) 등재 논문이면서 제

1저자이고 국내에서 시행된 연구이여야 한다. (일반흉부수술 우수 학술지 논문)  

 

1



 

제 3 장 수상자 선정 

 

제 7 조 (심사 위원회 구성) 

1. 이차에 걸쳐 심사한다. 일차 심사위원회는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학술위원회 

위원들로 구성하고 이차 심사위원회는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상임이사회 상

임이사들로 구성한다. 

2. 일차 심사위원회에서는 학술위원장이 그리고 이차 심사위원회에서는 상임이사장

이 각각 심사위원장을 겸한다. 

3. 심사위원이 수상의 대상이 되었을 때는 심사위원회에서 제외한다. 

 

제 8 조 (수상자 결정) 

1.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상임이사회에서 소정의 심사 규정에 의해 심사하여 결정

한다. 

2. 논문의 제1저자가 수상함을 원칙으로 하며, 제1저자가 10년 내에 수상한 경우에

는 책임저자가 수상한다. (제1저자와 책임저자가 모두 10년내 중복 수상한 경우

에는 차점 논문을 수상 논문으로 한다) 

3.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. 

 

제 4 장 상의 수여 

 

제 9 조 (상금 및 상의 수여) 

1. 상패 및 상금은 연구기금 500만원 X 2명을 수여한다. 

2. 상패 및 상금은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회장이 수여한다. 

 

제 10 조 (시상일 및 장소) 

상의 시상은 매년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 기간 중 총회에서 시상한다. 

 

제 11 조 (기금관리) 

1. 기금관리는 재무이사가 담당하고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집행한다. 

2. 기금관리의 감사는 본 학회 감사가 담당한다. 

 

  



 

부 칙 

 

가)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들은 일반 관례에 따르거나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

상임이사 회의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발효한다. 

나)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술위원회의 결의나 일반 관행에 따른다. 

 




